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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관련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일자 : 2015. 1. 8.

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(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․관리 등)

  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(引火性) 

  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(화재위험작업)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

   (임시소방시설)을 설치하고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2 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

● 소   화   기   건축허가동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 중 화재위험작업

● 간 이 소 화 장 치    연면적 3,000㎡이상/지하층,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(각층 바닥면적 600㎡이상)

● 비 상 경 보 장 치    연면적 400㎡이상/지하층 및 무창층(각층 바닥면적 150㎡이상)

● 간이피난유도선   지하층 또는 무창층(각층 바닥면적 150㎡이상)

3  인화성(引火性)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(화재위험작업)

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5(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)

● 인화성·가연성·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

● 용접·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

● 전열기구,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

4  임시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

● 소   화   기   각층 2대(3단위이상) & 화재위험작업장은 각층 2대(3단위이상) 및 

                   대형소화기 1대 추가배치(작업장 5m 이내/눈에 잘 보이는 곳 / 작업 종료시까지) 

● 간 이 소 화 장 치    수원 20분이상․방사압0.1mpa이상․방수량65L/min이상

                    / 화재위험작업시(25m이내/상시사용가능유지/동결방지조치) 

● 비 상 경 보 장 치    수동조작으로 화재상황을 알리는 설비(비상벨,사이렌, 휴대용확성기 등)

                    화재위험작업시 5m이내/작업장 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크기음량

● 간이피난유도선  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․작업 중 상시 점등(광원점등방식)

                    바닥에서 높이 1m 이하 / 피난방향 표시

5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

● 간 이 소 화 장 치   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 6대이상(25m 이내 비치/잘보이는 곳)

● 비 상 경 보 장 치  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

● 간이피난유도선   피난유도선, 피난구유도등,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



붙임 4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

□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

임시소방시설 주요 기능과 설치기준

소화기

◦화재현장 주변에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인근 작업자가 수동 

  조작하여 소화활동에 활용

 - 화재위험작업지점 5m이내 소형소화기2개, 대형소화기1개분말소화기 대형소화기

간이

소화

장치

◦공사장에 설치된 상수도배관에 연결하거나 이동용 임시

  가압장치(펌프)를 이용하여 물을 방사할 있도록 설치

 - 20분이상의 수원과 방수압 0.1㎫, 방수량65L/min간이소화전 간이호스릴

비상

경보

장치

◦화재를 발견한 작업자가 수동으로 조작, 화재발생 사실을

  주변에 알려 피난을 유도하는데 활용

 - 작업지점 5m 이내 확성기, 비상벨, 사이렌 비치 비상벨(경종) 휴대용확성기

간이

피난

유도선

◦광원점등방식의 배선을 지하층, 무창층의 작업장에서 

  피난로를 따라 설치

 -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라이트라인 피난유도선

□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대상

종   류 설 치 대 상 면 제 기 준

소화기 전대상(건축허가동의대상) -

간이

소화장치

연면적이 3천㎡이상이거나 

지하층ㆍ무창층ㆍ4층이상 층 바닥면적 600㎡이상

옥내소화전 또는 

대형소화기 설치 시

비상

경보장치

연면적이 400㎡이상이거나

지하층ㆍ무창층 바닥면적이 150㎡이상

자동화재탐지설비, 

비상방송설비 설치 시

간이피난

유도선
지하층ㆍ무창층 바닥면적이 150㎡이상

유도등, 비상조명등, 

피난유도선 설치 시









붙임 5  용접작업 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

      용접작업 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

□ 용접작업의 위험성 

□ 용접 작업 전 * 우레탄 폼 등 유증기 발생 작업 동시 시행 금지

- 용접․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(KOSHA Code
산업안전보건공단 기준

: F-2-1999)

▶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

    (1)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
     -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
    (2)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
     - 물통과 건조사(마른모래), 소화기,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

□ 용접 작업 중 
○ 가연성․폭발성,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

○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

○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
     ⇨ 작업자 개인별 간이소화용구등 휴대

□ 용접 작업 후 
○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.


